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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연구배경1 및 목적

도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도시민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또․

한 더욱 다양하게 요구되었다 신도시들의 경우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인.

구의 밀도를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기반시설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성,

시가지의 경우 개발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나

공공에서 토지 및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보상비 문제와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 등 재원조달의 문제를 모두 공공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하고 조성된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정책,

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채납을 이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서는 각종규모와 형태기준을 공공기여도에 따라 완화 받는 인센티

브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인센티브 요소로는 용적.

률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폐율높이건축물 용도 등에도 부분적, ․ ․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센티브라는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기.

반시설이 공공에 직접적인 기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형식의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위치나 형태 면적 등에 따,

라 그 기여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도시민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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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의 효과

적인 인센티브의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의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다 바람직한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에 있어서 반드

시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행결과는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사업주

체의 사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작용요소 중 기.

부채납에 관한 부분은 때때로 사업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사업시행시 용적률

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계획적인 사업들 중 시행빈도가 높고 실생활에 직

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으로 설정하고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울산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적용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사례지구는 울산

시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행해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에 한하

여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구역을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현황 분석 자료로 활

용 하였다.

최근 몇 년간 울산시에서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한 구역을 선정하

여 도면과 보고서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여 공무원 도시계획가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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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인센티브제도의 개념 및 적용2

제 절 인센티브제도1

인센티브의 계념과 의의1.

인센티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 의욕.

을 높이는 것을 이른다 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인책 조성책 으로 순화하여. . ‘ ’, ‘ ’」

이해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등에 관해서도 기존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이나 삶

의 질 향상 등 사업주체로부터 공공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을 일정 범위내에

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의 추가로 제공하여 공공이 원하는 방

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의 용어를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도시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요소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상응한 포상대책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인센티브는 공익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 규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차원의 의미를 가지며 또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시된 조건의 수용을 촉진 또는 장려하기 위하나 유도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인센티브는 년부터 도입된 건축법1980

에 도시설계제도에서 건축완화라는 조항으로 인센티브 개념을 법제화하여 활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센티브는 당초 자발적인 공익증진 행위를 유도.

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장려수단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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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구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의 편익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시설을 공공에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에서 기반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통하여 공공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달성함과 동시에 민간사업부분의 사업성도 확보하도록

하여 도시 정비를 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민간사업에서는 근본.

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의 추구를 위해서는 공공이 규제“ ”

와 유도 라는 두가지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민간사업에서의 공공성을“ ”

높이고 여기서 유도 라는 부분이 인센티브가 담당하는 역할이다, “ ” .

즉 도시계획제도에서는 기부채납에 따른 보상차원과 규제적 조건에 따른,

유도적인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

으나 민간사업에서의 사업성과 가장 관련이 많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이다 한편 울산시에서도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 , 「

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립 지침 에 용적률의 추가제공에 대한 산정식을( ) 」

세밀하게 표현해 놓고 있다.

인센티브제도의 적용기법2.

인센티브 죠닝1) (Incentive Zoning)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용적률 인센티브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센티브

죠닝을 들 수 있다 뉴욕시의 에 따르면 오피스. ‘New York City Zoning History'

나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공공공간 을 제공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Public Space)

한 수단으로 보너스 용적률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죠닝을 년에 도입하였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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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앞서 인센티브 죠닝에 대한 아이디어는 년 에서 최. 1958 Voorhees draft

초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에 대한 평. (Plaza) 1

방피트의 제공면적당 평방피트의 보너스 연면적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고밀도3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에 한해 이루어졌다.

당근과 채찍 으로 비유하고 있는 미국의 인센티브 죠닝은 앞서 설명한 우“ "

리나라의 용적률 인센티브제와 유사하다 쾌적요소 나 양질의 개발을. (amenity)

한 개발업자에 이에 상응하는 추가 이익 을 제고하는 것으로 주(density bonus) ,

로 높은 지가수준을 보이는 내에서 용적률 의 증가CBD (FAR:Floor Area Ratio)

분으로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인센티브 죠닝.

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물리적 문화적인 지역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우리와 다른 점은 용적률 증가에 따른 보상이외에도 세제상의 특전이나,

낮은 대출금리 공공재정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게 제,

도적인 손실보상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주 시의 인센티브 죠닝 사례- Virginia Suffolk

다음은 미국 주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의 실제Virginia Suffolk incentive zoning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표 은 공원 과 오픈 스페이스. [ 2-1 ] (public park)

농업적 보존 의 조합에 의해(open space), (agricultural preservation / critical area)

서 가능한 주거 단위 의 비율을 보여준다 허용되는 총량의 각 항(dwelling unit) .

목 조합에 의한 합을 통해 산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허용

용적률내에서 각 조항의 합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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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각의 대안에 따른 인센티브량[ 2-1 ]

공원 오픈스페이스 농업적 보존
총 허용 주거유닛

(%)

A * 130%

B * 130%

C * 130%

D * * 135%

E * * 135%

F * * 135%

G * * * 140%

출처 : “UNIFIED DEVELOPMENT ORDNANCE". CITY OF SUFFOLK. VIRGINIA

표 는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공적요소를 제공하였을 경우 획득할 수[ 2-2 ]

있는 총 주거단위의 수나 연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공원이나 온픈스페이스를.

기준이상 조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적용계수에 의한 보너스량 을(Density Bonus)

산출할 수 있다.

표 조성요소에 따른 인센티브 산출기준[ 2-2 ]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기준 총 주거 유닛 혹은 연면적

공원용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기준의

최소면적요구기준을 초과하

는 공원(Active Open Space)

의 설치

BD=D+{D×(PSA×0.25)+(OSA×0.10)}

밀도 보너스를 받은 총 허용 주거BD :

유닛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기준을 초과PSA :

하는 총 공원면적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기준을 초과OSA :

하는 총 오픈스페이스 면적

오픈스페이스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기준의

최소면적요구기준을 초과하

는 공원의 설치외에 Passive

의 설치Open Space

출처 : “UNIFIED DEVELOPMENT ORDNANCE". CITY OF SUFFOLK.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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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 의한 인센티브 활용방안2

기부채납의 개념과 의의1.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은 승낙에 해당된. ,

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

즉 사업시행자 또는 단체가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사유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무상귀속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재산이나 관리등을 타인에

게 이전하는 것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기부채납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서의 기부채납은 용적률의 완화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상귀속과는 차이를 가지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46 ( 1「 」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에 따르면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1

토지를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

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

다 이것을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에서 항의 용적률의 완화 및. 24 3「 」

강화기준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 라는“ ”‧

조항이 있으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

립 지침 에는 대체도로는 조성 후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시설의 귀) “ ,」

속에 관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조성 후 기부.”

채납을 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정되어 있다.

사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증여하는 방식의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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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사업성과 관련된 용적률의

완화라는 인센티브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부채납 방식의 인센티.

브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사업주체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부채납은 개발이익의 환수라는 차원에서도 그 의의를 가지는데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개발이익 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2 " "」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 지가상승분·

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 개발이익 중 일부를 사회로 환원 것을 개발부담금 이. " "

라 하는데 정비계획에서는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는 명확하게 개발부담금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환수방법으로 가장 명확하게 연계될 수 있

는 수단이다.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의 필요성2.

기반시설의 제공에 의한 기부채납 방식은 가장 강력한 규제 내용임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이 되지만 가장 큰 인센티브의 조건이,

되어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 조성 후 왜 기.

부채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의 기부채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조에2「 」

의거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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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중 국,

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한다/ .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의 경우 특별히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법의 근거

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의 유형은 가장 확실하게 개발이익의 환

수방법으로 연계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내 기반시설이 되는 도로나 공원 등이 조성되었을 때 소유권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많은 비용을 개인,

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지 및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류 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

시설이나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귀속하여

관리주체인 공공기관이 관련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도로나 공원등 공공의 편익과 쾌적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의 경우

공공부문의 투자소요에 비해 투자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투자.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할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 이러.

한 여건속에서 기부채납방식은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해 공공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손쉽게 달성함과 동시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성이라는 보상을 주어 도시의 발전과 도시환경의 개선이라는 수단적 가치

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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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의 내용3

제 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1

지구단위계획의 계념과 역할1.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 ․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이용․

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

계획인 건축물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인근지역까지

미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 변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

및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구분과 내용2.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목적에 따라 제 종지구단위계획과 제 종지구단위계획으1 2

로 구분된다.

제 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1 , , · ·

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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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고 제 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 2 ,

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표 제 종지구단위계획과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비교[ 3-1 ] 1 2

구분 제 종 지구단위계획1 제 종 지구단위계획2

수립목적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및∘ ․

기능미관의개선 양호한 환경의,․

확보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

으로 개발관리․

대상지역
기성시가지나 대규모 신개발사업∘

지구 용도지역 해제지구등 집약,

적 토지이용이 발생하는 곳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정면적 구역지정 면적기준 없음∘ 최소면적기준 제시∘

행위제한 일부 완화∘ 종보다 완화범위를 확대1∘

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계획내용 의무적 수립항목에 관한규정 없음∘ 의무적 수립항목 지정∘

개발규모

행위제한

용도지역 내의 허용 개발밀도 및∘

행위제한 범위 내에서 완화

용도지역 내의 허용개발규모 및∘

행위제한 범위를 넘어 완화

기반시설

설치주체
공공∘ 공공 또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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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종지구단위계획1◦

표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3-2 ] 1

구 분 제 종 지구단위계획1

기존 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에서의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가지의 관리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

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존 시가지의 보전
도시 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 정비하는 것이 바,∘

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신시가지의 개발
도시 안에서 상업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

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

발하는 경우

복합구역
위의 지정목적 중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2∘

는 경우

제 종지구단위계획2◦

표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3-3 ] 2

구 분 제 종 지구단위계획2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농공단지 공장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

한 경우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물류시설 유통단지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관광시설 체육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중 이, , , 2∘

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특정 지구단위계획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이나 특정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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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종 지구단위계획은 수립 대상지역이 특정 용도지역지구에 한정되어 있1 ․

지 않지만 제 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라는 비도시지2

역의 특정 용도지역지구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 종지구단위계획이 대규모, 1․

집약적 토지이용이 일어나는 지역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제 종2

지구단위개발의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종지구단위계획이 계획구역 내의 법규상 허용된 개발밀도나 행위제한1

기준을 강화하여 계획수립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반면 제 종 지구단위계, 2

획은 계획구역 밖의 개발행위를 계획구역 안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법규상 허

용된 개발밀도나 행위제한 기준을 넘어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사항은 다양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게 된다 즉 지구. ,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계획의 내용적 범위와 깊이가 달라 질 수 있

다.

지구단위계획이 일반도시계획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계획이 되는 것은 가

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 , , , ,

치 형태 색채와 건축선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 ,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일반도시계획으로는 원칙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상위 도시계획에서는 용적률을 지역지구를 중심으로 정해놓고 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정할 수 있고, , , ,

건축계획시 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일반적 용적률 기․

준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이상이나 그 미만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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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었다 법 제 조제 항. ( 42 3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제도와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명확한 역할 부여라 할 수 있다 기존 상세계획, , .

은 지역 지구의 변경이 가능하여 용도지역 변경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결과적,

으로 상세계획과 일반도시계획과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

러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동일 용도지역 내 세분된 용도로의 변경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

계획수립이 가능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 ,

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 등과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 / / / / ,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이 가능하고 지하 또는. ,

공중시설물 대문 담 또는 울타리 간판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생물 서식, , , , , , ,

공간 에너지 및 자원절약 등에 관한 계획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합리적인 계획유도가. ,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 , ,

용능력 및 규모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적정한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의 과도한 용적률 책정으로 인한 폐,

해는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 지구단위계획대로 건축한다는 조건으로.

단계별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복합개발의 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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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정비계획2

정비계획의 계념과 역할1.

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1970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종전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더불어 국토의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위.

해 패러다임의 변화 즉 선개발 후관리에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으로의 전환으, - -

로 이제 도시는 도시개발시대를 지나 도시성장관리시대로 이전되고 있다.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관리의 중요성

이 증대됨에 따라 그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기성시가지의 노후화 개별건축, ,

의 무질서한 개발에 따른 도시환경악화 도시조직 파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관리수단으로 인식되어 년 월 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3 7 1 「 」

이 재정되어 시행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은 도시정비라는 목적을 위해 개별법으로 규제하「 」

고 시행되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 ,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 아래서 통합 관리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각 사.

업유형들이 공통적으로 유사한 목적 도시기능 회복 을 추구하지만 정비기반시( )

설 노후도 거주민의 소득수준 등의 적용기준이 다르고 각 사업간 연관성을, , ,

간과해 혼란하게 시행되던 것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 시행할 수 있게 되, ,

었다.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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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

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제 조( 1 )

정비계획의 구분과 내용2.

정비사업 이라 함은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 ”

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 정비사업의 구분[ 3-4 ]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

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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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저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항[ 3-5 ] ( 10 1 )

구 분 내 용

1.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 년 월 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 호 특정건. 1985 6 30 3719 「

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2」

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

축물의 수가 당해 대상구역안의 건축물수의 퍼센트 이상인50

지역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 」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

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건축물수의 퍼센트 이50

상인 지역

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퍼센. 50

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50

하는 지역

라 철거민이 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50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

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마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

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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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 ·

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

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제 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1

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1)

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2)

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3) ·

예정세대수가 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만제곱미터300 1

이상인 지역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 3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분의 이상의 주택20 3 2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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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나 기존의 단독주택 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 (

부 포함할 수 있다 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200 1

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 ,

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

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1)

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분(2) · 3

의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2 , ·

축물의 분의 이상으로서 준공 후 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2 1 15

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분의 이상일 것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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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가지 사업유형에 따라 정비계획의 유형을 규정4

하고 있다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

선을 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과 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져

오던 사업유형으로 광역시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현재 법제.

로 통합되면서 이전 기본계획은 정비기본계획으로 유효하다 단 이 계획유형. ,

은 다른 유형과 달리 저소득층이 밀집한 노후불량 주거지로 정비기반시설도

극히 열악하여 거의 모든 계획목표가 적용되어야 하는 고도의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 내에서 수립되 정비계획 주거환. (

구 분 내 용

4.

도시환경

정비사업

가 제 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2

나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 ·

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다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 정비기반시설용지를. (

제외한다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 50 ,

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

계의 분의 이상인 지역3 2

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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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선계획 은 계획수립기간이 평균 개월여 밖에 걸리지 않고 예산도 적어) 6

내실있는 계획수립이 어려웠다 그 이유는 사회적 약자로 시행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을 대신해 공공이 사업시행을 주도하여 다시 대한주택공사나 서울시 도

시개발공사와 같은 공적투자기업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사회복지 차원보

다 사업경제성을 더욱 중시했기 때문에 정비계획의 내실은 기대하기 힘들었

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법제도하에서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나 정.

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더욱 밀도 있는 연구를 통해 지구특성과 생활권을

해야하며 또한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시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입각한 구체,

적 사업계획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시 현지개량방식과 전면개량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지개량방식은 현재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공공이 투자하여

확보하고 개별건축물은 주민스스로 자발적인 개량을 추진하도록 용적률 완화

등 행정지원을 하는 방식이고 전면개량방식은 필지나 도로 등 도시조직을 전

면적으로 통합 재편하여 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정비계획유형으로 활발히 추진되어오고

있다 특히 종전 재개발법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를 완료하였.

고 기본계획상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주택재개발은 주로 주거지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 ․

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주도로 진행되기보다는 민간조합이 중

심이 되어 진행된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목표는 주로 물적 환경개선과 정비기.

반시설 확충에 있지만 타 사업과 달리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일정

비율 건립해야하는 공공성을 가진다 또한 정비기본계획상 도시관리계획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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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내용 즉 용도지역지구 종세분화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층수 용도, , , , , ,․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근린생활권도 설정되어 있으므로 정비 계획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보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정비기본계획상 설정된 각종 지.

표나 기준이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규정된 것이기 보다는 정비예

정구역 중심으로만 정비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생활권내 이미 사업시행이 완료

된 구역과의 연계성 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상관성 정비예정구역 외곽 및 인, ,

접지 와의 도시관리계획 등이 부재되어 있다 또한 설정된 생활권 단위가 근.

린주구단위이기 때문에 개 정비예정구역을 단순히 묶는 기능밖에 할 수 없2~3

는 점이 한계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종전 법제하에서 아파트나 연립과 같은 노후불량한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다시말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달리 기본계획이 없고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이 없어 도시관리

계획적 접근이 전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난개발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즉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공공의 관리나.

적극적인 개입수준이 낮으며 규제와 인허가 중심의 행정서비스만 제공하였․

다.

새로운 법제 하에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이란 절차

를 통해 공공의 개입을 높이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절차가 필요 없는 세대 이하 이하 소규모재300 , 10,000㎡

건축사업에 따른 나홀로 아파트 양산 평형규제가 거의 없는 재건축사업의 재,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논란 등은 개선해야 나가야 할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

재건축정비계획의 계획 목표는 대체로 양호한 기반시설의 정비보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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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량화 된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데 있다 즉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과. , ,․

같은 저층주거지나 아파트 단지와 같은 중고층 주거지가 주된 대상이지만․

대부분 구역지정 요건 상 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토지이용효율을 제고하

고 가구단위 정비로 물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계획은 이전 도시재개발법상의 도심재개발과 공장

재개발을 통합하여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토지 효율성 제고 도심 또는 부, ,

도심등 도시기능을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할 목표로 수립된

다 다만 도심재개발계획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반면 공.

장재개발 계획은 기본계획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제 절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항목3 ․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항목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 현행 법체계를 다,「 」

루고 있는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 건축물, ․

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울산, .

시의 경우 그 산출비율까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

계획 운영 수립 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산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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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한편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에서 용적률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별표, [「 」

의 항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 에서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24] 3 ( ) .

가. 제 호의 연번 제 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은 퍼센트 이하1 5 - 3 250

로 하며 재건축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은 퍼센트 이하로 한, ( ) 300

다.

나 제 호의 연번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퍼센트 주상복. 1 6 - 250 , ‧

합건축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퍼( 90

센트 미만인 것 은 퍼센트 이하로 한다) 350 .

다 제 호의 연번 근린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퍼센트 이하 연번. 1 9 - 400 ,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퍼센트 이하로 한다13 250 .

라.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85 7 , 「

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

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

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 ‧ ‧ ‧

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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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제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1+0.3 )/(1- )] × ( 46 )＝ α α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α

비율의 분의 을 말한다2 1 .

다만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30 2‧

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 지정된 사업시. 「 」

행구역중 제 종 제 종 제 종 일반주거지역은 퍼센트 준주거지1 , 2 , 3 500 ,

역은 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시 주변의 교통600 . ‧

경관미관소음일조권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어야 한다.‧ ‧ ‧ ‧

또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립 지, ( )「

침 제 장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에 관한 사항 의 제 항에 종상향시 변경2 ( ) 6」 「

이전의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하고 제 종에서 제 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변, 2 3

경시 종상향면적의 퍼센트를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산10

출된 용적률 범위 내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다.

상한용적률 범위 내( )」

230+(1.5×

공공시설 제공면적 종상향면적( - 10%)×200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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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인센티브 항목2.

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의한 정비계획 용적2010 ·「 」

률 인센티브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계획용적률×(1+0.3a)/(1-a)

공공용지확보율1-〔 〕

공공시설제공면적을 공공시설제공전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의a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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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의4

인센티브 활용실태 분석

제 절 용적률의 산정현황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종지구단위계획구46 ( 1「 」

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의 제 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 종지구) 1 1「

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한는 기반시설 이(․

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 이라 한다 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 조“ ” ) 52

제 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제 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3 1

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 종지. , 1․

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 호의 비2

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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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립 지침 제( ) 2「 」

장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에 관한 사항 의 제 항에 종상향시 변경이전의 용( ) 6 「

적률을 기준용적률로 하고 제 종에서 제 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변경시 종상, 2 3

향면적의 퍼센트를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10

률 범위 내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다 상한용적률.(

범위 내)」

230+(1.5×
공공시설 제공면적 종상향면적( - 10%)×200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한편 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의한 정비계획, 2010 ·「 」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계획용적률×(1+0.3a)/(1-a)

공공용지확보율1-〔 〕

공공시설제공면적을 공공시설제공전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의a = 1/2※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면 종상향이 없

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산46「 」

정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종상향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립 지침 의 산정식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 」

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의 경우 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서 정2010 ·「 」

한 산정식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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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실태2

울산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조건을 알아보면 종상향이 없을 경

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정식을 따르지만 종상「 」

향을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

영 수립 지침 을 따른다 울산시는 지구단위 운영 지침상의 용적률 인센티브( ) .」

를 받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반시설의 폐지 및 종상향 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대체시설 확보

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되는:①

시설면적의 퍼센트 이상과 종 상향 면적의 퍼센트 이상을 대체100 10

시설로 확보한다.

② 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개설 및 미개설로 혼재된 경우 폐지:

되는 도시기반시설중 개설된 시설면적의 퍼센트 이상을 대체시설100

로 확보하고 미 개설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대체시설로 확보하되 대체,

시설의 최소면적은 종 상향 면적의 퍼센트 이상을 확보한다10 .

③ 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모두 미 개설된 상태인 경우 폐지되:

는 도시기반시설중 미 개설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대체시설로 확보하

되 확보되는 대체시설의 최소면적은 종 상향 면적의 이상을 확, 10%

보하여야 한다.

도로의 경우 폐지되는 도로의 퍼센트 이상을 대체도로로 확보를 하여야100

하며 공원은 세대당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배치하되, 2 ,

인접지역에 공원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 공공기반시설로 대체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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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의 건폐율 및 용적률[ 4-1 ] 24

연번 용 도 별 건폐율(%) 용적률(%)

1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제 종 전용주거지역1 50 100

2 제 종 전용주거지역2 50 150

3 제 종 일반주거지역1 60 150

4 제 종 일반주거지역2 60 200

5 제 종 일반주거지역3 50 300

6 준주거지역 70 500

7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80 1,300

8 일반상업지역 70 1,200

9 근린상업지역 60 700

10 유통상업지역 70 900

11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70 300

12 일반공업지역 70 350

13 준공업지역 70 400

14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20 80

15 생산녹지지역 20 100

16 자연녹지지역 20 100

17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50

18 생산관리지역 20 50

19 계획관리지역 40 100

20 농림지역 20 8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22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20 100

23 취락지구 60 -

2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100

25 수산자원보호지구 40 80

26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적용 자연공원법 적용

27 농공단지 60 150

28 산업단지 국가 지방(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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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 종일, 3

반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퍼센트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단 정비계획250 . ,

에 의한 재건축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퍼센트 이하로 계획을 할 수 있다300 .

또한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상복합250 , ․

건축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퍼센트 미만인( 90

것 은 퍼센트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근린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퍼) 350 . 400

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퍼센트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 250 .

따라서 종상향이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

족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

반면에 종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립 지침 에서 정한 다은과 같은 식으로 완화를 받을 수( ) 」

있다.

230+(1.5×
공공시설 제공면적 종상향면적( - 10%)×200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서 기존의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으로 순수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면적을 나타내고 있으

며 공공시설제공후 대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

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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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정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실태3

정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2010 ·「

본계획 에서 정한 산정식을 따른다 최대 허용 용적률은 정비구역 마다 다르.」

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각각의 정비구역에 따른 용적률은 울산광역시 고시, 「

제 호 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기반시설의 확보 및 도로에 관한 사2006- 123 .」

항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립 지침( )「 」

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과는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

공원 및 녹지의 의무설치 기준은 세대당 이상 구역면적의 이상의 조2 , 3%㎡

건 중 면적이 큰 조건을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년 울산광역2010「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서는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정비계획· 」

면적이 만 미만의 경우에는 기정의 기준을 적용하고 만 이상의 구역에5 , 5㎡ ㎡

서는 세대당 이상 구역면적의 이상의 조건중 면적이 큰 조건을 기준으2 , 5%㎡

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산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용적률×(1+0.3a)/(1-a)

공공용지확보율1-〔 〕

공공시설제공면적을 공공시설제공전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의a = 1/2※

위에서 공공시설제공면적이라 함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서 기존의 공

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으로 순수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면적이고 이를 정비계획

구역면적으로 나눈 값은 공공용지확보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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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사례지구 선정4

인센티브의 적용에 있어서 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물 용도 등에 사용이․ ․ ․

되고 있지만 현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는 용적률에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조사된 사례지구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대부분 사.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에 대한 사례지구 선정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과 정비

계획 중에서 재건축사업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며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토대로 사례지구를,

선정하였다.

사례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 산식에 따른 분

류 하였다.

첫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

를 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종상향 없는 경우( )

두 번째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립( )「

지침 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종상향을 하는 경우( )

세 번째로 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른 용적2010 ·「 」

률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구역

위의 가지 용적률 인센티브 방식에 따른 분류하여 사례지구를 선정하여3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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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울산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사례5

울산시 용적률 인센티브 방식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

를 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종상향 없는 경우( )

신정 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1. 2 1

대상지 개요1)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번지 일원833-5

면적 : 26,050■ ㎡

용도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과- 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위 치 도

적용용적률 인센티브2)

사업대상지는 제 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제된 지역으로 인센티2

브 적용을 받는 지역은 제 종일반주거지역만 해당이 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2 .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별도의 인센티[ 24]

브 산정 없이 공동주택의 경우 이하로 계획을 하여야 한다 제 종일반주250% . 2



- 35 -

거지역의 경우 울산시의 종상향 기준이 구역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대지5

면적 만제곱미터 이상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의 계3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정식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퍼센트로200」

산정을 하게 된다.

표 신정 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표[ 4-2 ] 2

구분
전체

면적
기반시설면적( )㎡ 비고

제 종1

지구

단위

계획

구역

26,050

종류 폐지시설 확보필요시설 계획시설

구

역

내

계 3,259 3,847 3,869

도

로

소계 3,259 3,063

3,869국공유지 3,063 3,063

사유지 196 (198)

소공원 784 세대기준392

구

역

외

계 3,085

도로 2,295

소공원 790

제 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 10,875.1 , : 15,172.9※ ㎡ ㎡

구분 면적( )㎡
공공시설제공

면적( )㎡
비 고

전체부지 26,050
806

공공시설제공면적 전체기반시설면적= (3,869)

공공시설내국공유지면적- (3,063)

기반

시설

소계 3,869

도로 3,869 산정식 제 종일반주거지역 적용( 2 )

공원 -
완화용적률=200+

공공시설제공면적1.5×( ×200)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공동

주택

용지

소계 22,181

200+
1.5(806×200)

=226.92%
8,981.1

제 종2
일반주거지역

8,981.1

준주거지역 13,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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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정 지구 기반시설설치 계획도[ 4-1 ] 2

위 사업지구는 도로의 경우 폐지도로의 퍼센트 이상이 확보가 되었으100

며 공원 및 녹지는 구역외 사업으로 확보는 하나 인센티브 대상이 되지는 않,

는다 현재 울산시에서는 구역외 사업은 대채시설로는 인정을 하지만 인센티.

브 대상으로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산식에 의한 최대허용용적률은 퍼센트로 산정이 되었지만 부지의 형226.92

태로 인해 계획 용적률은 퍼센트로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한 실정이200.9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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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립( )「

지침 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종상향을 하는 경우( )

야음 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2. 3 1

대상지 개요1)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번지 일원401-1

면적 : 44,090■ ㎡

용도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과- 2

위 치 도

적용용적률 인센티브2)

위 사업대상지는 제 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이 만2 3

제곱미터로 울산시 종상향 요건에 해당이 되어 제 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3

계획이 포함된 구역이다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제 종일반주거지역. 3

의 용적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퍼센트이하이기 때문에 계획 용적률 또한 최250

대 퍼센트를 넘기지 못한다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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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이 포함된 인센티브의 경우 계획구역내에는 도시기반시설 등이 개설

및 미개설이 혼재되어 있어 미개설 도시기반시설과 종상향시 재공해야 되는

구역면적의 퍼센트 중 큰 면적인 구역면적의 퍼센트를 기반시설 확보면적10 10

으로 합산하여 전체 확보면적을 정한다.

표 야음 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표[ 4-3 ] 3

구분

전체

면적

( )㎡

기반시설면적

비고
종류 폐지시설

지침기준

확보면적
계획면적

제 종1

지구

단위

계획

구역

44,090

계 9,171.6 12,911.8 14,090.0

도로

소계 9,171.6 8,502.8 10,823.0

국공유지 8,502.8 8,502.8 10,823.0

사유지 668.8

공원

/

시설

소계 3,267.0

공공공지 (1,040) 2,989.0
세대당 이상2㎡

세대기준(520 )

주차장 278.0

종상향면적의 10% 4,409.0

구 분 면적( )㎡ 기부채납면적( )㎡ 용적률 완화(%) 비고

전체부지 44,090

5,587
제 종일반주거지역3

기반

시설

소계 14,090

계획도로 10,823

공공공지 2,989
공공시설제공면적

전체기부채납면적=

공공시설내국공유지-

주차장 278

241.782공동주택용지

제 종일반주거지역( 3 )
30,000

산정식￭ 제 종일반주거지역 적용( 3 )

230+(1.5×
공공시설 제공면적 종상향면적( - 10%)×200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230+(1.5×
(5,587-4,409)×200

) = 241.782%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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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야음 지구 기반시설설치 계획도[ 4-2 ] 3

제 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룰은 퍼센트까지 가능하나 인센티3 250

브에 의한 용적률은 퍼센트로 이 사업지구의 용적률은 퍼센트를241.782 241.782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용적률은 퍼센트로 건축계획이 되어 있다24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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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 지구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3. 2 1

대상지 개요1)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번지 일원619-45

면적 : 60,028■ ㎡

용도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과- 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위 치 도

적용용적률 인센티브2)

위 대상지는 제 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 종2 2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이 제곱미터로 종상향 기준인 대지면적 만제33,261 3

곱미터 이상을 만족하여 종상향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준주거지역은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인 경우 퍼센트이250

하로 계획을 해야 하며 제 종일반주거지역은 종상향을 할 경우에 퍼센트를2 230

기준용적률로 하여 종일반주거지역에 따른 종상향 면적의 퍼센트를 추가로2 10

확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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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야음 지구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표[ 4-4 ] 2

구분

전체

면적

( )㎡

기반시설면적

비고
종류 폐지시설

지침기준

확보면적
계획면적

제 종1

지구

단위

계획

구역

60,028

계 11,254 15,828 17,525

도로

소계 11,254 10,997 14,697

국공유지 10,997 10,997
14,697

사유지 257

공원

/

녹지

시설

소계 2,828

공원 (1,600) 2,630
세대당 이상2㎡

세대기준(800 )

공공공지 198

종상향면적의 10%

제 종일반주거지( 3

역 : 48,313 )㎡

4,831

준주거지역

: 11,715㎡

제 종일반주거지역2

: 48,313㎡

구 분 면적( )㎡ 기부채납면적( )㎡ 용적률 완화(%) 비고

전체부지 60,028
6,528

제 종일반주거지역3기반

시설

소계 17,525

계획도로 14,697 공공시설제공면적

전체기부채납면적=

공공시설내국공유지-공원녹지시설 2,828

공동

주택

용지

소계 42,503

17,525-10,997 245.31제 종일반주거지역3 33,261

준주거지역 9,242

산정식 제 종일반주거지역 적용( 3 )￭

230+(1.5×
공공시설 제공면적 종상향면적( - 10%)×200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230+(1.5×
(6,528-4,831)×200

) = 245.31%
3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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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야음 지구 기반시설설치 계획도[ 4-3 ] 2

제 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은 퍼센트이나 인센티브 산식에3 250

의한 용적률이 퍼센트이므로 건축계획시 이 산식에의한 용적률을 넘기245.31

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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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른 용적2010 ·「 」

률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구역

야음주공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4. 2

대상지 개요1)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번지 일원725

면적 : 51,600■ ㎡

용도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과- 2

제 종일반주거지역으로3

지정

위 치 도

적용용적률 인센티브2)

위 사업대상지는 제 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 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2 3

획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이다 정비계획의 경우 용적률 인.

센티브는 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서 정한 산정식2010 ·「 」

을 따른다 기본계획상의 계획용적률은 퍼센트이고 인센티브에 의한 최대. 200

허용용적률은 퍼센트이하로 결정이 되어 있다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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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4-5 ] 2010 ·「 」

정비예정구역지정 조서

번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천( )㎡

건폐율

(%)

계획

용적율

(%)

최대허용

용적율

(%)

단계별

계획

17 변경
남구

C-06

야음 동3

번지일원725
51.6

6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단계1

표 야음주공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표[ 4-6 ] 2

구분 전체면적 기반시설면적( )㎡ 비고

정비

구역
51,600

종류 폐지시설 확보필요시설 계획시설

계 4,880 8,822 11,334

도로

소계 4,880 3,693 8,753

국공유지 3,693 3,693 8,753

사유지 1,187

공원

녹지/

소계

(2,580)

2,581

부지면적의 이상5%소공원 1,977

공공공지 604

종상향면적의10% 5,129

제 종일반주거지역 제 종일반주거지역2 : 51,286 , 3 : 314 ,※ ㎡ ㎡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 : 46,720㎡

구분 면적( )㎡ 기부채납면적( )㎡ α 공공용지 확보율 비 고

전체부지 51,600 7,641 0.0818 0.1481

기반

시설

소계 11,334 산정식

도로 8,753
완화용적률=

계획용적률×[(1+0.3 )/(1- )]α α

공공용지확보율(1- )공원 1,977

공공공지 604

200×[(1+0.3×0.0818)/(1-0.0818)]
=261.94%

(1-0.1481)
공동주택용지 40,266

구역외 사업

도로( )
324

기부채납면적 = 11,334 - 3,693 = 7,641※ ㎡

※ = (7,641 / 46,720)α × 0.5 = 0.0818

공공용지 확보율 = 7,641 / 51,600 = 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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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야음주공 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반시설설치 계획도[ 4-4 ] 2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은 퍼센트로 나왔지만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261.94

정한 이 구역의 최대 혀용 용적률인 퍼센트는 건축계획시 넘길 수 없다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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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부채납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결과6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보면 기반시설 확보를 울산시에서 정

한 조건 이상으로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및 울산시 지침에서 규정

하고 있는 커뮤니티 몰 공공보행통로 통경축 경관관련 규정에 의해 주어진, , ,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대 허용용적률을.

인센티브를 통해 받기위해서 기준치 이상의 기반시설을 내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면도로의 확폭 종상향에 필요한 필지규모 소유자의 재정능력 사업성, , ,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검토단계에서 포기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다.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선제도가 시행되면서 보류되는 사업장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계획의 요소들이 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공.

공성 확보보다는 산정식에 의한 계획이 늘어남에 따라 기부채납 되는 기반시

설의 양은 늘어나는 반면 민간사업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가 공공성보다는 건축계획에 의한 사업성 위주로 입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용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각각의 적용 용적률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기준

용적률(%)

적용

용적률(%)

기반시설

면적 ( )㎡

인센티브

적용면적( )㎡
비고

신정 지구2

제 종지구단위계획1
200 226.92 6,954 806

야음 지구3

제 종지구단위계획1
230 241.782 14,909 5,587 종상향

야음 지구2

제 종지구단위계획1
230 245.31 17,525 6,528 종상향

야음주동 단지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0 261.94 11,334 7,641 종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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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사업지구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보면 제 종지구단위계획시 종상, 1

향이 없는 경우 기준용적률 퍼센트로 산정을 하고 종상향시 퍼센트의200 230

기준 용적률 적용을 받게며 정비계획시에는 각각의 구역마다 기준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울산시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 적용을 받는

다.

신정 지구의 경우 종상향 계획이 없어 기준용적률 퍼센트를 적용하였으2 200

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퍼센트까지 가능하나 건축법에 의해 실재, 226.92

설계상의 용적률은 퍼센트이다200.98 .

야음 지구 야음 지구는 종상향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기준 용적률을2 , 3 230

으로 적용하였으며 최대 허용 용적률은 퍼센트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250

결과 각각 퍼센트 퍼센트까지 가능하다245.31 , 241.782 .

야음주공 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울산시 주거환경기본계획2

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퍼센트를 적용받아 산정한 결과 퍼센트이나200 261.94

기본계획상의 최대 허용 용적률인 퍼센트를 건축 계획시 넘길 수 없다250 .

사례들을 보면 구역외 사업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기

반시설은 많으나 실제로 인센티브 적용 면적은 크지 않다 또한 최대 허용 용. ,

적률을 넘어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구역도 볼 수가 있다.



- 48 -

제 장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

제 절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1

울산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문제점은 용어의 명확한 해

석이 부족하여 관점에 따라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는 점과 실재로 계획

시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외 사업이나 토지 수용에 관해서의 언급이 없어 혼란

이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개설과 미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 수립 지침 의( )「 」

제 장 제 조 제 항 도시기반시설의 폐지 및 종 상향 계획을 포함하고 있5 12 7 (

을 경우 대체시설 확보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경우 폐지되는:①

시설면적의 퍼센트 이상과 종 상향 면적의 퍼센트 이상을 대체100 10

시설로 확보한다.

② 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개설 및 미개설로 혼재된 경우 폐지:

되는 도시기반시설중 개설된 시설면적의 퍼센트 이상을 대체시설100

로 확보하고 미 개설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대체시설로 확보하되 대,

체시설의 최소면적은 종 상향 면적의 퍼센트 이상을 확보한다10 .

③ 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 등이 모두 미 개설된 상태인 경우 폐지되:

는 도시기반시설중 미 개설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대체시설로 확보하

되 확보되는 대체시설의 최소면적은 종 상향 면적의 이상을 확, 10%

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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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의 개설과 미개설의 여부이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에서 정한 개설과 미개설은 애매한

부분이 많다 명확한 기준이 재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 확

인원에서 확인을 해보면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

다 이런 경우 개설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 이므.

로 개설면적 산정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위의 사례들.

을 보면 시설내의 소유권을 구분하여 개설과 미개설을 분류한 것을 볼 수 있

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지침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실정이다.

두 번째로 구역외 사업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구역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구역외 사업은 인센티브와는 상관없이 대체시설로만 보고 있어 민.

간사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중 사례 의. 2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아서 최대허용 용적률이 퍼센1 241.782

트 까지 가능하지만 북측의 도로 개설은 구역외 사업으로 인센티브 적용 대상

에서 제외 되었다 이 사업지구에서 최소 필요 기반시설의 면적 이상을 확보.

하고도 퍼센트의 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북측 도로의 경우 시설250 .

로 결정은 되어 있지만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와 있어 이를 대체시설로도 인센

티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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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의 정비계획의 경우도 최대 허용용적률은 주거환경 기본계획상에서4

퍼센트 이하로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산정해본 결과250 .

퍼센트의 높은 용적률이 나왔으나 주거환경 기본계획상은 퍼센트는261.97 250

넘어 설수가 없다 하지만 남측으로 추가로 구역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이 경우도 구역외 사업은 대체시설로도 인센티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규제와 유도측면에서 보면 규제는 있지만 유도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공.

공의 이익 측면에서 보면 위 사업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를 하는 것이 지역주

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으.

므로 좀 더 세분화 되고 명확한 지침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종상향시 폐지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무상귀속에서 제외되다, .

울산시에서 최근에 시행중인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서 종상향시 폐지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

상귀속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는 현재 개설과 미개설을 토지 소유자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산식.

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중 공동주택용지로 사용하는 부분의.

무상귀속 불가는 국공유지의 사유지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사례 와 사례2 3

의 경우 용적률의 상승으로 더 많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사례 의4

경우 이미 최대허용용적률을 넘어서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계획구역안의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명확한 지침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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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2

앞에서 제시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 번째로 개설과 미개설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 .

시기반시설의 개설과 미개설의 경우 현장조사를 하여 결정하기에는 애매한 부

분이 많다 그렇다고 토지 소유자만으로 개설과 미개설 여부를 결정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도시기반시설의 개설과 미개설 여부는 현장조사 후 토지 소유자의 파악으

로 개설과 미개설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지침에서 제시함

으로써 추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두 번째로 구역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

여진다 현행 지침상에는 구역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 .

지만 최근의 사업들을 보면 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추가로 개설하는 부분을 구

역외 사업으로 계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적용 기준이 필

요 할 것이다 울산시에서 구역외 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하여 보면 대체시설은 인정하지만 인센티브 요건에는 해당사항이 없

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례지구에 대체시설로의 필요성과는 상관 없이.

공공의 이익에 한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역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요건이나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용에 관

하여도 공공의 이익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종상향시 폐지되는 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서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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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침에서 제시가 되어야 된다 기존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당시에는.

무상귀속이 인정이 되었기에 인센티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검토를 보면 무상귀속에 따라서 용적률의 변화가 크

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체시설에 관한 사항에는 영향이 없지만 인센티

브 적용대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침에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사업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용적.

률이 최대 허용용적률을 넘어서는 사업지는 추가로 국공유지 매입에 대한 부

담이 될 수도 있고 반면 울산시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기반시설을 확보함에도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지도 생겨 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사업대상지의 여건 등을 고려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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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6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 있어서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익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 규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차원의

의미를 가지며 또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시된 조건의 수용을 촉진 또는,

장려하기 위한 유도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익과 사익 중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성의 확보로 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에서 하기,

힘든 부분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실현하는 공익적 부담이라는 의의를 가진

다.

울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보면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과 미개설의 좀더 명확한 정의와 필요성과 구역외 사업에 관한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방안 폐지되는 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이 세분화되,

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할 필요성이 있다.

인센티브 적용상 지침 및 기준의 모호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 번째 기반시설의 개설과 미개설의 판단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규모를 정하는 사항으로 최초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로 구역외 사업의 인센티브 적용여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도하

게 기반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구역외 사업에 관하여서는 사업자에게 부담이

과도하므로 제공되는 기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기반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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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센티브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세 번째로 종상향시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무상귀속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무상귀속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에서 인센티브 대상으로 볼 것인

지 아니면 인센티브 대상과는 상관없이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볼 것 인지에 관

해서도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위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만 기반시설의 제공으로 추후 공공의 이익을 유도거나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많

은 사례와 다른 시도와의 비교분석이 미흡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인센티.․

브 항목에서의 좀더 세밀한 분석이 부족하고 울산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과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된지 얼마되지 않다 사례가 부족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가 많아 인센티브 항목설정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와 세부사

항이 없다는 점이 본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추후 더 많은 사례지구와.

지침에 대한 평가와 검증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연구의 경과로 볼 때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제도 속에서 인센티브의,

개념 정의와 필요성 등을 검증하였고 구체적으로 울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제시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제공 등에 관해 사례를 선정

하여 비교 검토 함으로써 적용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

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의 제시가 요구되어지며 조례 등의 개선방, ,

향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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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ystem regarding floor area ratio incentive provides incentives only

for contributed acceptance of infrastructure as for district unit plan and

improvement plan.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incentive, but it is hard to

find a study on floor area ratio incentive.

This study, therefore, investigates floor area ratio incentive in Ulsan City where

district unit plan and improvement plan are recently thriving.

Thu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s of district unit plan and

improvement plan, and thereby present aspects to be improved. The content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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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district unit plan and improvement plan, there should be

clear and specific standards to which not only experts but anyone can easily

refer. Second, aspects that are frequently handled in actual affairs should be

reviewed. Third, the standard for items used in incentive estimate should be

clearly presented.

Key Words : district Unit Plan, improvement plan, incentive, contributed

acceptance, the floor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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